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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지원 촉구 결의안】

Ⅰ. 결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 안 자 : 강석주 의원 외 51명 공동 발의

나. 제 안 일 : 2023. 03. 29.

다. 회 부 일 : 2023. 04. 03.

라. 의안번호 : 668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가.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적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의 책임을 규정

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 기업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없으

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2018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감사과와 감사원의 지적사항

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시행하여 중



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일반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2019년 코로나 팬데믹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원자재 가격상승과 고금

리로 인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가중된 재정난 등 생산

시설을 유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중증장애인의 사회적ㆍ

경제적 터전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존립을 위한 적극적

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의 육성을

위해 보호 및 지원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

품 우선구매의 이행 및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안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중증장애

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

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등

나. 이 송 처 : 서울특별시장, 서울시 25개 구청장, 시 산하 출연ㆍ

투자ㆍ출자기관장, 서울특별시 교육감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결의안의 취지

가. 개 요

○ 동 결의안은 중증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참여 활동을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존립을 위해 공공기관의 중증장

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권장 비율인 100분의 2 이상 이행 및 구매

목표 비율 이행을 위한 수의계약 방식 의무화와 함께 17개 시도

교육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대한 조례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들

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자 우선구매의

이행 및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

나. 검토의견

○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

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

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 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

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



출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8년 3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음.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1) 및 동법시행령

제10조2)에서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의무

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

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

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매계획은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 목표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1)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

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따른수의계약의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관계법령에따른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확

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

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

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

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2 구매현황

○ 전체 공공기관의 연도별 구매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우선구매

비율은 1%초과 달성(1.13%)한 이후 지속해서 1%이상 상회하다

가 2021년 1%이하로 감소하였으며 국가기관, 지자체, 기타 공공

기관 등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임.

〈표 1〉연도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

○ 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1%이상 구입한 기관 유형은 교육청과 공기업 등이나, 국가기관

(0.76%)과 지방자치단체(0.98%), 지방의료원(0.71%)은 1%의 구

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

〈표 2〉2017∼2021년(5년간) 우선 구매실 적 비율의 변화

출처 : 중증장애인생산품 평가방안 연구, 장애인개발원



○ 서울시의 최근 4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 40억5천8백5만3천원(우선구매 비율 0.53%), 2020년 1백

억7억8천6백9만8천원(우선구매 비율 1.10%), 2021년 95억5천7백

7만6천원(우선구매 비율 1.06%)으로 25개 자치구의 평균 1.5%보

다 0.44%나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표 3〉서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총구매액 (a)
(물품+용역)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물품+용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액 (c)

비율
(c/a)

2018년 760,957,024 4,058,053 0.53
2019년 829,689,791 8,502,419 1.02
2020년 982,358,918 10,786,098 1.10
2021년 900,508,376 9,557,076 1.06

※ 출처 :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내부 자료

〈표 4〉서울시 자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

(단위 : 원/,%)

연번 기관명
2021년도 구매실적

연번 기관명
2021년도 구매실적

총구매액 우선구매액 비율 총구매액 우선구매액 비율
합계 1,303,392,281,124 19,559,964,681 1,50 13 서울특별시마포구 43,303,289,764 594,775,750 1.37

1 서울특별시강남구 138,713,166,453 1,272,888,470 0.92 14 서울특별시서대문구 44,256,891,214 908,004,100 2.05

2 서울특별시강동구 63,590,096,642 710,203,568 1.12 15 서울특별시서초구 51,661,859,010 665,325,960 1.29

3 서울특별시강북구 43,498,215,198 524,937,000 1.21 16 서울특별시성동구 57,972,490,950 433,134,410 0.75

4 서울특별시강서구 45,048,850,401 1,599,273,520 3.55 17 서울특별시성북구 38,981,316,621 321,808,450 0.83

5 서울특별시관악구 60,524,856,360 750,542,820 1.24 18 서울특별시송파구 60,060,435,194 599,046,260 1.00

6 서울특별시광진구 43,880,680,998 252,684,900 0.58 19 서울특별시양천구 34,340,833,280 666,072,810 1.94

7 서울특별시구로구 55,009,056,700 1,009,810,670 1.84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 59,810,652,367 941,721,600 1.57

8 서울특별시금천구 52,888,115,720 771,984,295 1.46 21 서울특별시용산구 22,628,960,996 478,259,450 2.11

9 서울특별시노원구 44,969,730,090 1,009,539,097 2.24 22 서울특별시은평구 55,649,664,647 1,146,783,120 2.06

10 서울특별시도봉구 57,718,581,436 495,964,000 0.86 23 서울특별시종로구 49,499,938,597 915,832,450 1.85

11 서울특별시동대문구 46,991,577,656 449,142,665 0.96 24 서울특별시중구 34,540,548,030 759,426,280 2.20

12 서울특별시동작구 58,186,323,150 1,289,612,756 2.22 26 서울특별시중랑구 39,666,149,650 993,190,280 2.50

※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 특히,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중증장

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8곳 중 한

곳으로 2021년 구매실적은 0.78%로 법적 우선구매비율인 1%에

상당히 미치지 못함.

〈표 5〉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조례제정 현황

구 분 조례제정 (9개 교육청) 조례 미제정 (8개 교육청)

교육청

경기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

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

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울산광

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출처: 법제처 자치법규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는 2009년 7월 「서울특별시 중증장애

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제정 당시 우선구매비율

을 법적구매비율인 1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2016년 조례

개정으로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권장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나 여전히 구매 비율은 법적 구매 비율

인 1%를 초과할 뿐 권장 비율인 2%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

별법」 제9조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4)에 근거하여 요건을 갖

3)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



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 재활 훈련시설 등을 의미함.

- 2023년 1월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761개소이며, 그중 서울특별시는 120개소로 전체

생산시설의 15.7%를 차지하고 있음.

〈표 6〉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현황

출처: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홈페이지 시설현황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지
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6조(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①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 2. 3., 2013. 8. 6.>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

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근로를 통한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품목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품

목의 경우에는 그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 이

상이어야 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②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

다.<신설 2014. 11. 20.>

③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2. 2. 3.,

2014. 11. 20.>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C%A4%91%EC%A6%9D%EC%9E%A5%EC%95%A0%EC%9D%B8%EC%83%9D%EC%82%B0%ED%92%88+%EC%9A%B0%EC%84%A0%EA%B5%AC%EB%A7%A4&subMenuId=15#AJAX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C%A4%91%EC%A6%9D%EC%9E%A5%EC%95%A0%EC%9D%B8%EC%83%9D%EC%82%B0%ED%92%88+%EC%9A%B0%EC%84%A0%EA%B5%AC%EB%A7%A4&subMenuId=15#AJAX


○ 2021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수와 전체인원은 2020년 대비 각각 7.4%

와 3.9%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증가율이 4.7%로

고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근로 장애인의 월 평균임금도 2020년 대비 2.8%(542천원)가 증

가하였으나 훈련장애인의 월평균 수당은 오히려 13.5%(90천원)

나 감소하여 안정적 소득보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

히 판매실적은 매출액과 이익금 모두 감소하였는데 이익금의 감

소는 14.3%P로 나타나 판매실적 증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표 7〉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판매 현황

연도

구 분

2020년 2021년
비 고

합계 공공
판매

비공공
판매 합계 공공

판매
비공공
판매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생산품

914.6 847.0 67.6 855.0 816.5 38.5

재가/단체
장애인생산품

53.0 50.3 2.7 49.4 48.1 1.3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판매비율

93.4 94.4 96.2 92.9 94.4 96.7
※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판매비율 =(직업재활시설
매출액/장애인생산품판매시
설 매출액)×100

(단위 : 억원, %)

출처 : 보건복지부(2022).「2021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판매시설 운영실적」

○ 특히, 코로나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인 경제환경

의 변화에 원자재 가격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가중된 재정난 등 생산시설을 유지할 수 없는 어려

운 상황으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음.



Ⅲ. 검토의견

○ 본 결의안은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돕고 중증장애인의 경제력 향상도모와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

선구매 이행 및 촉진을 위해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

표 비율인 100분의 2 이상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 마련과

② 우선구매 목표 비율인 100분의 2 이상 이행을 위한 수의계약

방식 의무화 ③ 서울특별시 교육청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

매 촉진 조례제정」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의 육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보호 및 지원해야 하는 책임을

강구토록 하기 위한 본 결의안의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2023.3.9. 정부에서 발표한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2023∼2027)」에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 이행을 독려하고자 우선구매 비율을 1%→2%로 상향

할 예정인바, 현재「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을 위

한 조례」에 규정된 우선구매 목표율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임.

○ 더불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제4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법률상 수의계약



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공공기관이 감사 시 지적사항

에 포함되어 수의계약을 회피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매 담당자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이 필요하다 할 것임.

단,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

례」에 수의계약 의무화에 대한 조례개정 시 상위법(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우선의 법칙에 따라 상

충 우려가 있어 법령이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기관에서는 정기적인 실적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다

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